
『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심  사  보  고 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11월 17일

나. 발 의 자 : 김근한, 김영길, 김정도, 박세채, 소진혁, 신용하,

이정희, 정지원, 허민근 의원 (9인)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1월 28일

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김 근 한 의원

나. 제안이유

정례회의 집회일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과    

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함.



다. 주요내용

❍ 정례회 집회일에 대한 단서 규정 추가(안 제4조)

- 당  초 :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

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- 개정안 :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

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차 병

❍ 내년 2차 정례회 집회일 11월 2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조례를 

개정함이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   략

5. 토  론   요   지 : 생   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   음

7. 심  사   결 과 : 원안가결


